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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금운용 개요
  m 설치년도 : 2007. 1. 1.

  m 설치목적 :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
  m 설치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, 노인복지법 제4조

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. 기금운용 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   입   계   획 (p-24) 지   출   계   획 (p-26)

계

융자금회
수

(이자포
함)

예치금
회  수

이자
수입

기타
수입

계 비융자성
사업비

융자성
사업비

예치금

2,117,658 55,000 2,011,764 30,894 20,000 2,117,658 37,012 100,000 1,980646

3. 기금조성 규모
(단위 : 천원)

2018년도 말 
조성액 ⓐ

2019년도 조성계획 증감
ⓓ=ⓑ-ⓒ

2019년도 말 조성액
ⓐ+ⓓ수입 ⓑ 지출 ⓒ

2,011,764 105,984 137,012 △31,118 1,980,736

4. 검토의견
 ❍ 검토의견 없음

의 안

번 호
1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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